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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제2편 정치
현  행 개정 안 비고

제3장 교인 제3장 교인

제16조 [교인의 권리]

   세례교인(입교인)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 

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. 단, 공동의회의

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. 

 [개정 2019.12.19.]

제16조 [교인의 권리]

세례교인(입교인)과 유아세례교인, 아동세례교인은 

성찬 참례권을 가진다. 또한 세례교인(입교인)과 

아동세례교인으로 18세 이상인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

가진다.

헌법 정치 제14조 [교인의 구분]에 

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유아세례교

인은 입교하여야 18세 이상으

로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지게 됨을 

명확히 함.



본�교단�제108회�총회�시�개정된�총회�헌법시행규정

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시행규정
현  행 개정 안 비고

제2장 정치 제2장 정치

제33조 [교회 및 노회 수습]

 7.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
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노회가 
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
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
제한한다.  [개정 2017.9.21.]

제33조 [교회 및 노회 수습]

 7.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
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.(후단 삭제) 

    [개정 2017.9.21.]

피선거권 제한은 헌법 정치 제

74조에 위반되어 제102회기 헌법
위원회 해석 83번(사고노회 

임원의 피선거권 제한) 해석

으로 위헌 해석을 하였으나 그간 
개정되지 않음.

제3장 권징 제3장 권징

제61조 [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,  
     기피, 회피]

  1.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
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
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
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
할 수 있다.

제61조 [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,  
     기피, 회피]

  1. 삭제

  2. <조항변경> 2항을 1항으로
  
  3. <조항변경> 3항을 2항으로

헌법 권징 제56조 제3항에 기소

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어 

삭제함.


